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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배경

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개월 정도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지역마다 시도2018 6.13 10 ,○

교육감 후보자들이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다 교육감은 시도내 교육 관련 인사 예산. ․

권 및 학교 인허가권 등 막강한 교육권한을 지닐 뿐 아니라 임기 년 동안 교육자치, 4

하에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감의 엇박자 교육감들의 선거비리 뇌물수수로 인한 중도사퇴 교육, ,․○

수요자의 혼란과 피로감은 심각하다 또 다시 선거과정에서 이념으로 갈라진 세력대결.

이 예측되고 단일화 성패가 선거결과를 좌지우지 할 거란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

교육감 직선제 시행 지난 년 동안 여러 폐해가 드러나고 이를 개선하려는 주장은 여10○

야 정치권과 교원단체 시민사회계 모두에서 제기되었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

흐지부지되거나 선거공학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역대 교,○

육감 선출방식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향후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교육감 선출방식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였다 그러다가 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교육자치라는. 1991 ‘ ’

취지하에 교육감을 해당 지역에서 선출하게 되었는데 년간의 간선제를 거친 후, 15

년부터 현재의 직선제에 이르게 된다2007 .

간선제는 교육위원에 의해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 (1) (1991~1997) (2)

체에서 추천한 교원대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전원(1997~1999) (3)

에 의해 선출 되는 과정을 겪는다(2000~2006) .

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반 주민- 2006 ‘ ’

들에 의한 주민직선제가 도입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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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천< 1>

시기 선출방식
선거인단 구성 방식 당선방식

후보 자격 요건

1991.3~
1997.12

간
선

교육위원에 의한
선출

교육위원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1/2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

재적 교육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
과반득표자 없을 시 차 투표2 ,
이후에도 과반득표자 없으면
최고득표자 인에 대해2
결선투표 진행.

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전문직경력 년 이상, , 20

1997.12~
1999.12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 학부모 대표나 지역인(
중 인씩 구성 과 교원단체1 )
추천의 교원대표 학운위 선거인(
총수의 이내3% )

선거인단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
과반 득표자 없을 시 결선투표.

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전문직경력 년 이상, , 5

2000.1~
2006.1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

초 중등교육법 에 의해‘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종전과 동일.
후보자가 인일 경우 투표자1
총수의 과반수 득표해야 당선.

학식덕망 년간 비정당원 교육전문직경력 년 이상, 2 , 5

2007.1~
현재

직
선

주민직선제

지방교육자치법 에 의해‘ ’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 ·
선거

다수 득표자

년간 비정당원 교육전문직경력 년 이상(~2009) 2 , 5
년간 비정당원 교육전문직경력 년 이상(2010~) 1 , 3 ,
주민소환제 적용 후원회 허용,※

김혜연 김성열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 권 호 년 면· , ‘ ’, 28 3 , 2016 , 34 .※
※ 고전 교육감 선거제도의 규범적 타당성 및 사실적 실효성 진단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 권 호 면, ‘ ’, 22 2 , 2010, 4 .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

1. 막대한 선거비용

교육감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제 조에 의해 정치자금법 규정을 준50 ‘ ’○

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선거비용이나 보전 대상이 아닌 부분에 지출할 수 있다, .

교육감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1)을 시도지사 후보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

고 있는데 이는 선거비용이 시도지사 선거만큼이나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인,

정한 것이다.

1) 공직선거법 제 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121 ( ) ①
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만원 미만의 단수는 만원으로 한다. 100 100 .

시 도지사선거6. ·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선거 억원 인구수 만 미만인 때에는 억원 인구수 원· · : 4 ( 200 2 ) ( ×300 )＋
나 도지사 선거 억원 인구수 만 미만인 때에는 억원 인구수 원. : 8 ( 100 3 )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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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

지 등처럼 교육은 정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인식때문에 정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막대한 선거비용 조달을 후보자 개인의 역량 문제로 두고 있다, .

또한 교육감 후보는 상대적으로 후보의 인지도 부족과 후보지원 조직력 한계 주민- ,

들의 교육감후보에 대한 관심도 저하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다 후원금 모집.

도 후보등록 개시부터 투표일 직전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표 선거비용 후원금 모금액 및 선거보전액< 2> 단위 천원( : )

구분 시도
선거비용
제한액

후보자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액

시도지사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교육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년2010

서울 3,857,000 오세훈 1,264,974 곽노현 214,841 3,487,491
부산 1,626,000 허남식 684,967 임혜경 9,110 989,382
대구 1,274,000 김범일 602,180 우동기 404,110 691,543
인천 1,349,000 송영길 544,524 나근형 - 523,222
광주 700,000 강운태 350,000 장휘국 22,850 604,264
대전 717,000 염홍철 352,424 김신호 143,096 549,007
울산 594,000 박맹우 281,870 김복만 6,500 415,458
경기 4,073,000 김문수 1,980,563 김상곤 321,854 3,769,276
강원 1,309,000 이광재 221,281 민병희 14,175 1,017,214
충북 1,313,000 이시종 119,450 이기용 191,750 971,324
충남 1,454,000 안희정 563,405 김종성 233,930 1,242,174
전북 1,403,000 김완주 537,340 김승환 69,474 1,144,343
전남 1,420,000 박준영 537,530 장만채 211,620 1,308,208
경북 1,630,000 김관용 542,740 이영우 - 1,042,936
경남 1,791,000 - - 고영진 52,710 1,446,980
제주 490,000 우근민 244,989 양성언 101,406 227,974

합계 8,828,237 1,997,426 1,997,426

년2014

서울 3,733,000 박원순 1,195,592 조희연 310,450 3,388,441
부산 1,576,000 서병수 199,780 김석준 154,010 1,274,453
대구 1,243,000 권영진 588,670 우동기 496,581 781,690
인천 1,367,000 유정복 614,155 이청연 55,935 1,018,787
광주 693,000 윤장현 273,070 장휘국 77,350 504,171
대전 713,000 권선택 102,580 설동호 185,694 517,639
울산 591,000 김기현 283,833 김복만 94,050 456,769
경기 4,173,000 남경필 918,677 이재정 103,330 3,736,947
강원 1,280,000 최문순 200,711 민병희 - 1,123,156
충북 1,288,000 이시종 176,124 김병우 157,780 998,443
충남 1,417,000 안희정 600,446 김지철 19,350 1,135,184
전북 1,369,000 송하진 331,210 김승환 169,190 1,217,323
전남 1,379,000 이낙연 245,080 장만채 688,429 1,170,555

경북 1,592,000 김관용 551,570 이영우 65,210 1,223,679
경남 1,764,000 홍준표 350,400 박종훈 17,000 1,544,078
제주 485,000 원희룡 241,960 이석문 35,680 308,744
세종 258,000 이춘희 96,680 최교진 12,350 162,517

합계 6,970,538 2,642,389 2,64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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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년 년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과 교육감 후보2010 , 2014○

별 후원금 모금액을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2)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까지 후50%

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교육감 후보자는 인지도와 관심도가 적어 후원금 모금액이 시도지사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이다 당선자 기준으로 볼 때 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전체 후원 모금. , 2010

액은 시도지사 전체의 였고 년 지방선거는 였다22.6% , 2014 37.9% .

한편 교육감 후보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3)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15%

전액을 보전받고 득표자는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15% .

그러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더라도 후보자 개인이 그외 막대한 선거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가짜 영수증 발행 등 선거비용을 부풀려 받으려는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 .

더군다나 군소후보 난립이 심각한 교육감 선거 특성상 선거비용마저도 보전받지 못-

하는 후보자는 재정 위기감에 당선유력 후보자들과 후보사퇴를 전제로 한 금품수수

등 부당거래에 손을 뻗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감은 선거과정 또는 선거이후 보전금 신청과정 그리고 당선된 후,○

에도 각종 비리에 휩싸이게 된다.

표 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 비위행위< 3>

2) 정치자금법 제 조 후원회의 모금 기부한도12 ( )ㆍ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5. 100 50

3) 공직선거법 제 조의 선거비용의 보전 등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122 2( ) ...①
거비용을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1. ,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분의 이상. 100 15

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분의 이상 분의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 100 10 100 15

한 선거비용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100 50

이름 시도 임기 비리 내용

김상만 울산
’07.12~’10.6

공직선거법 위반 가족< ( )>
교육감 재선거 돕던 친아들이 불법 문자전송교육감직 유지

벌금형( )

권정호 경남
’07.12~’10.6 공직선거법 위반< >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벌금형

오제직 충남
’08.7~’08.10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 >

교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뇌물수수 공무원 동원해 선거홍보,
물 작성지시 등

교육감직 상실
벌금형( )

공정택 서울
’08.8~’09.10 공직선거법 위반< >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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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 기사 고개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이청연 교육감 법정구속 에서 보완‘ .. ’(2017.2.13)※

2. 주민대표성 문제 후보자 난립,

선거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이 정당인데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나 후보자의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있어 후보 개인의,

조직력으로 선거를 이끌어가는 게 매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로 동시에 진행되다 보.

니 주민들의 관심도가 시도지사 후보에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다.

또한 정당무공천으로 후보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고 후보자,○

벌금형( )

김신호 대전
’09.1~’10.6 사전선거운동< >

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록 앞두고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지지
호소

교육감직 유지
벌금형( )

곽노현 서울
’10.7~’12.9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 >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과 자리 제공한 후
보매수 행위

교육감직 상실

나근형 인천
’10.7~14.6 뇌물수수죄< >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차례에 걸쳐 금품 수수 승진 대상자14 ,
근무성적평정 조작징역 년 개월1 6

김종성 충남
’10.7~’13.4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특정 교사들에게 논술·
면접평가 문제 사전 유출한 혐의징역 년3

장만채 전남

현재’10.7~
횡령< >

출마 전 순천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횡령2010 ,교육감직 유지
벌금형( )

이청연 인천

현재’14.7~ 뇌물< >
학교법인 시공권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
선거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에게 계약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17.2
심 징역 년1 , 8

벌금 억원3

김복만 울산

현재’10.7~ 뇌물< >
학교시설 공사 관련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 금품수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

선거 당시 인쇄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비용보2010 ·
다 부풀려 선거비용 과다 보전

2017.5
심 선고2

당선 무효형

문용린 서울
’12.12~’14.6

공직선거법 위반< >
보수 단일후보 내용의 홍보물 만드는 등 허위사실 공표교육감직 유지

벌금형 선고유예( )

조희연 서울
현재’14.7.1~

공직선거법 위반< >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교육감직 유지

벌금형 선고유예( )

이석문 제주
현재’14.7.1~ 공직선거법 위반 가족< ( )>

친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상에 교육감 예비후보 자료SNS
올려 불법 선거운동

교육감직 유지
벌금형( )

김병우 충북
현재’14.7.1~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
호별 방문 위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교육감직 유지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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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아져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 면면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념적으로 비.

슷한 성향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지지 세력간 갈등, ,

금품 거래나 후보자 매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른채 선거를 치르는 문제는 지난 선거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년 월 일 제 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개 시도 교육감 선거. 2007 12 19 17 4

에서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소속정당기호와 동일한 기호 번이 모두 당선되었으며2 ,

년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시도지사 당선자의 기호와 교육감 당선자의 투표용지상2010

의 번호 순서를 살펴보면 일치하는 곳이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등, , , , , ,

곳에 이르렀다7 .4)

현재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순차적으로 바꾸어 표기되는 순환배열 방식으- ,

로 바뀌었지만 지역 유권자의 깜깜이 투표 및 이로 인한 주민 대표성에 대한 문제,

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3. 선거의 이념정치화 당선 후 지자체장과의 갈등,

후보자 난립과 후보 인지도 제고의 어려움 후보자 간 교육정책 대결의 상실은 결국,○

후보자가 특정 이념세력 또는 이익집단과 손을 잡는 것이 교육감 선거에서 더 유리해

지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실제 후보단일화 과정도 비슷한 이념 정치 성향 중. ·

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유권자도 자신의 이념 정치 성향에 따라 후보자 선호도가 달라, ·

졌다 그렇게 당선된 교육감은 지지세력에 대한 일종의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특정.

이념 정치 성향의 교육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동시 선거를 통해 같은 기간의 임기를 갖는데 문제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이념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경우 심각한 갈등을 낳게 된다 무상급식 사태· .

와 누리과정 예산 재정분담을 둘러싼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육감직선제 시행.

이후 집행기구로서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적인 동반자에서 점차 반목과 대립 구도

로 점철되고 있다.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제도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나라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하○

다 각 나라의 중앙 지방정부 구도 지방자치 및 분권 수준 역사와 전통 등에 따라. - , ,

그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있으면 지자체장이,

4) 박명호 이익주 한국형 교육감 선임제도의 모색을 위한 시론 정치정보연구 제 권 호 년 면· , ‘ ’, 18 1 , 2015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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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분리된 경우에는 임명 또는 주민직.

선제로 교육감을 선임하고 있다.

일본 영국 독일 핀란드 등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있으며 교육감 임명- , , ,

제를 택하고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된 프랑스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

미국은 개 주에서 주지사 또는 교육위원회가 임명제를 개 주에서 교육감직선제36 , 14

를 시행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구,

축해왔고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해오다가 년 간선제 년 직선, 1991 , 2006

제로 선출방식이 변화되었다.

표 주요국 교육감 선출방식< 4>

국가 일반 교육,
행정 관계 선출방식 주요 내용

일본 통합 임명제

교육장은 지방공공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관계 사무 집행기관이고,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사무국장 역할 수행.

년 주민직선제 현재 임명제로 전환(’48~’56 , )

영국 통합 임명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초단위에서 교육국장 교육감 임명, ( ) .
기초단위에서만 교육감제도 운영.

프랑스 분리 임명제

지방교육 관할하는 국가교육행정구역으로서
아카데미 를 두고 교육감은 각 아카데미의 수장 역할‘ ’ , .

교육감은 대학교수 중에서 내각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독일 통합 임명제

주단위의 자치적 성격이 강하며 주정부마다,
교육행정체계의 조직 및 구성이 다름.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임명 주교육부장관이 주단위,
지방교육청장 임명.

미국
주마다 다름
통합분리( , )

교육위원회 임명:
개주24

주지사 주교육감 주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주에· ·
따라 다름.
미국 일부 주에서 실시되는 교육감직선제는 정당선거와
비정당선거가 있는데 비정당선거는 후보의 정당 소속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
러닝메이트제도는 부지사가 주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당선된 부지사가 주정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역할 수행.

주지사 임명:
개주12

교육감직선제:
개주14

참고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년 월: , ‘ ’, , 2013 3 .※
박명호 이익주 앞의 논문 년 면· , , 2015 , 221 .
한국공법학회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법학적 연구 용역보고서 년 면, ‘ ’ , 2011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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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이후 국회 개정 논의

교육감 간선제가 시행되던 시절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 학교운영위, , ,○

원회 전체 등 선거인단 구성 변화를 시도해왔다 주민대표성 문제 선거인단의 비리와. ,

매수 등 심각한 선거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고 지방자치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막대한 선거비용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부,

정한 방법이 동원되어 여전히 그 폐해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직선제 이후부터 국회에서도 주민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

가 이루어졌다 대부터 대 국회 현재까지 교육감 선거제도 관련 법안은 총 개인. 18 20 7

데 이 중 개 법안이 주민직선제 폐지 및 지자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이라는 내용을, 4

담고 있다 그리고 개 법안이 지자체장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개 법안이 시도별. 2 - , 1

교육감선출방식 선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표 교육감 선거제도 개정 법안< 5>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재 결정

교육감 이념성향에 따라 정책방향이 오락가락하고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간 갈등이, - -○

격화되고 교육감이 부정선거와 비리로 중도사퇴하는 등 교육감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

구분 제안의원 제안일자 내용 심사

대18

정태근
1813067

’11.8.30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 폐지,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 동의 얻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임기만료폐기

장제원
1813072

’11.8.31
정당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 추천,
정당이 교육감 및 지자체장 후보자 추천한 경우 두
후보자 당선이 일치하도록 함.

임기만료폐기

대19

현영희
1907289

’13.10.16
시 도지사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 추천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임기만료폐기

김학용
1909133

’14.1.23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 시 도지사 임명제로 변경, · ,
시 도지사는 교육감 임명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거치도록 함.

임기만료폐기

윤재옥
1915298

’15.5.28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시 도지사가 시 도의회 동의, · ·
얻어 임명.

임기만료폐기

대20

김학용
2000669

’16.7.5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 시 도지사 임명제로 변경, · ,
시 도지사는 교육감 임명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거치도록 함.

소관위 접수

이은재
2005581

’17.2.10
주민직선제 시도의회 동의거쳐 시도지사가 임명, ,
러닝메이트 방식을 시 도별로 조례로 정해 교육감·
선출 또는 임명.

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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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갔다 이에 년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명시한 지방. 2014

교육자치법 제 조43 5)에 대해 헌법소원6)을 제기했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수학권 교- ( ),

사 교원의 가르칠 권리 수업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평등권 교육자 교육전문가들의· ( ), · , ·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헌마 는 년 월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2014 662) 2015 11 “○

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

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

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재판관 전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심판대상조항인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내용 그 자체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므로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여러 차례 판시하였다.

헌마 결정문(2014 662 )中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 실제로 실시할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과는 아무“
런 관련이 없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심판대상조항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조항이며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 ,
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 ”

설령 교육감이 주민의 선거로 선출됨으로써 교육분야에서의 전문성이나 자질보다는 대중적 인“
기나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인사가 교육감으로 선출되기 쉬워지고 이렇게 선출된 교육감의 교
육정책으로 인하여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교원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 ,
접적 사실적 영향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 조 항 소정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 31 4 ․ ․
한다고 주장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제도가 추구하여야 할 정신이나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
는 주장으로서 기본권침해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헌재는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이 결정의 핵심내용은 교육,○

감 직선제에 대한 옳고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감 직선제라는 교육감 선출제도는 학

생 학부모 교사 등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현. ,․ ․

장에서의 혼란과 호소를 받아들여 국회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5) 제 조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43 “ ”․ ․ ․
6) 년 월 일 한국교총은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명으로2014 8 14 , , , 2451

이뤄진 청구인단과 함께 헌재에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을 청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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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방식 대안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이미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앞서 주요국의.○

사례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된 구조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방식의 역사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흘러왔다는 점 지방분권- - ,

과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시대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현재 교육감 직선제,

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후보 난립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권자가 후보자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하,○

고 후보자가 감당하는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선거지원 조직력을 확보하기, ,

위해서는 여러 선출방식 중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등록제 를 대안으‘ ’ ‘ ’

로 생각할 수 있다.

구분 제도 내용 특징

직
선
제

주민직선제 현재와 같이 전체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 정당배제

정당공천제
각 정당이 교육감후보자를 공천하고 공천을 받을,
후보자를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

정당과의 강한 연계
정당을 통한 선택

정당표방제
후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사만 표명하고,
공천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

정당과의 약한 연계
후보자의 성향 파악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으로 후보등록하고 주민이
이 팀을 대상으로 직접 투표하여 선출

정당과의 강한 연계
시도지사와교육감의파트너십

공동등록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일 기호로 함께
선거운동을 하되 주민이 각 후보에 대해 따로 직접,
투표하여 선출

정당과의 약한 연계
후보자의 성향 파악

간
선
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의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선택

시도지사가 임명최종결정권
보유

시도의회
임명제

시도지사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택

시도의회가 임명최종결정권
보유

제한적
주민직선제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사립학교관계자 등, , ,
교육계관련 인사들만 참여하여 선출

교육과 관련있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선거권 부여

단위학교
교육감

선출위원단제

단위학교 내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감선출위원단을 구성하여 선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선
택
제

시도별
선택제

각 시도 조례에서 선출방식을 선택

김혜숙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면, ‘ ’, , 2011, 53 .※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심사과정 등을 통해 교육감 후보자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면에서 긍정적이고 당선 후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 감소 행정의 능률성 제고의 장점이 있다 다만 교육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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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당적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소지는 남게 된,

다.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는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가 공동등록하여 동일한 투-

표기호를 부여받고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별등록도 허용하며 현재의, .

주민직선제보다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유권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

감 후보자에 대해 별도로 투표하기 때문에 현재 직선제의 유권자 선택권을 그대로,

살리면서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러닝메이트제 보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

립성 훼손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교육감 선출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민주주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헌법○

원리에 적합하면서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제

도적 장점을 가진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임명제와 간선제 공동등록. ,

제와 러닝메이트 등 어느 대안도 민주주의 교육자주 지방자치라는 헌법상 가치를 모, ,

두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반면에 그 수용이 불가능할 만큼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선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를 단기적인 대안으.

로 하고 장기적으로 러닝메이트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시사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2010○

자 명에게 선거비용 총 억 원을 보전했고 년 선거에서도 명에게 억56 530 , 2014 59 543

원을 지급했다 또한 교육감 당선자들 다수가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비용 제한액에 가.

까운 보전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선거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지출항목을.

고려하면 실제 선거비용은 보전액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런 이유로 후보자는 선거과정에서는 선거비용 부풀리기나 후보자 매수 행위 등 부-

당거래나 비위행위 등 유혹에 노출되고 당선 이후에도 청탁 뇌물수수에 손을 뻗치게, ․

된다.

정당무공천으로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다보니 후보들이 난립하고 이미 투입한 선거비용○

때문에 후보사퇴도 쉽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 면면을 파악하.

기 힘들고 교육감 선거는 갈수록 이념정치 세력 대결로 점철되고 있다 특정 이념정, .

치 조직의 지원과 단일화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고 교육감은 지원 세력을 의식을 교육,

정책을 펴게 된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년 동안 교육의 이념정치화 논란은 갈수록. 10

7) 이종근 헌법원리에 비추어 본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제 대안의 적실성 검토 교육법학연구, ‘ ( ) ’,諸
제 권 호 면27 3 , 2015, 179~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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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졌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려는 국회 논의도 있었지만 법안 개 중 개가 임명제로의, 7 4○

회귀를 주장하고 개 법안이 러닝메이트제를 개 법안이 시도별 선출방식 선택제 내2 , 1

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된 구조에서 교육감 임명- ,

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방식의 역사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 - -

로 변천된 점 지방분권과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시대분위기 등을 감안,

하면 현재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안을, ․

찾아야 한다.

이에 주민직선제를 바탕으로 하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등록제 를 대안‘ ’ ‘ ’○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가 공동등록하여 동일기호 공동. ,

선거운동이 가능케 하는 공동등록제 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 ,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후보난립 주민대표성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공동선거를 통해 교- , ,

육감 후보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선거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